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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윤은정 사무관

나고야의정서 업계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 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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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12(목)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윤은정 사무관

나고야의정서와

국내 이행 법률의 이해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를 위한 화장품업계 대상 설명회

 ‘14.10.12. 나고야의정서 발효, 現 59개국 비준 완료

- EU,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스페인 등 포함

 ‘14.10.23.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 국회 제출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2

現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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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고야의정서 주요 내용

2.   주요 선진국의 이행 상황

3.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목 차

1. 나고야 의정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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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팔각회향 (Star anise) 타미플루

연간 9,000억원 매출

美 길리어드 사 개발
→ 스위스 로슈사 이전(기술료 400억원)

???

남아프리카 San 부족
후디아(Hoodia)

320억 매출

남아공 과학산업연구부(CSIR) 특허 획득
→ 英 Phytoparm 사 라이센스 이전

로열티의 6%, 
마일스톤(milestone)의 8%

1.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1.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6

인도네시아
자무(Jamu)

日 시세이도 社

’90년대 말 특허 출원

’00년대 초, 
Biopiracy 로 규정
반대 캠페인 개최

‘12.1.24.
시세이도 社
특허출원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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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7

 패러다임 변화

인류공동의 자산 생물유전자원의 주권 인정

생물다양성협약(‘92)

개발도상국 / 생물자원 부국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할 것을 요구

선진국 / 생물자원 이용국

개도국의 과도한 이익분배 요구와
불확실한 절차로 인한 시간⋅비용 증가

→ 법적 투명성⋅확실성 요구

VS

1.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8

 주요 논의 경과

생물다양성협약 (’92년) : ABS*에 관한 기본 조항 규정

* 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제15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Access to Genetic Resources)

• 제4항 : 접근은 상호 합의한 조건에 의한다.

• 제5항 : 유전자원의 접근은 유전자원 제공 당사국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한 사항에 따른다.

• 제7항 : 당사국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법률, 행정,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 (Bonn Guideline, ’02년 COP6)

 ABS에 대한 기본적인 틀 제시

•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적 이행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우려 제기

ABS 협상 지속(‘02~‘10)

 지속가능한 세계정상회의(WSSD, ‘02.9) : 각 국 정상, ABS 규범 협상 개시 권고

 COP 8(‘06) : COP10까지 협상 종결 합의 / COP9(‘08) : 협상 일정 (Bonn Roadmap)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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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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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의정서 개요

 정식명칭

•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채택

• ‘10.10.29. 일본 나고야

 발효

• ’14.10.12. 한국 평창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10

 나고야의정서 체계

조항 표제 조항 표제

전문 의정서 전반의 선언적 내용 제19조 모델계약조항

제1조 목적 제20조 행동규약, 지침 등

제2조 용어사용 제21조 인식개선

제3조 범위 제22조 역량

제4조 국제협약 및 문서와의 관계 제23조 기술이전, 협력 및 협동

제5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제24조 비당사국

제6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제25조 재정체계 및 재원

제7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제26조 의정서 당사국회의

제8조 특별 고려사항 제27조 보조기관

제9조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에 대한 기여 제28조 사무국

제10조 세제 다자간 이익공유체계 제29조 점검과 보고

제11조 월경성 협력 제30조 준수 촉진 절차 및 체제

제12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제31조 평가 및 재검토

제13조 국가연락기관 및 책임기관 제32조 서명

제14조 ABS 정보공유체계 및 정보공유 제33조 발효

제15조 ABS 국내법과 규제요건 준수 제34조 유보

제16조 전통지식 ABS 국내법과 규제요건 준수 제35조 탈퇴

제17조 유전자원 이용점검 제36조 정본

제18조 상호합의조건(MAT) 준수 부속서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 사례 예시

1.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 7 -



11

1.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 목적(Objective)

•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

 유전자원의 이용(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의 적용을 포함한 유전자원의 유전적, 생물학적 조성에
관한 연구 개발(Research & Development)

 범위(Scope) 

• 생물다양성협약(CBD) 범위내의 유전자원

•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

 주요 규정

12

1.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 상호합의조건(계약)에 기초해 당사자 간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 Such Sharing shall be upon mutually agreed terms(MAT)

 접근(Access)

• 당사국은 ABS와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해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 명확성(clarity),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

- Each party requiring prior informed consent shal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 주요 규정 (제공국 조치, Provider Measure)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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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규정(이용국 조치, User’s measure)

1.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 유전자원의 이용 관련 감시(Monitoring) 

•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감시를 위해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check point) 지정

• 점검기관은 연구, 개발, 상품화 등의 각 단계에서 정보 수집 기능을 담당

 ABS 관련 국내법 또는 규제 관련 준수 (Compliance)

• 자국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제공국의 ABS 국내법 또는 규제에 따라 이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measure)

14

 기타 주요 규정

1.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 특별 고려(Special Considerations)

• 비상업 목적의 연구(non-commercial research) / 긴급사태시(emergency) 의 특별 대응

 이익공유를 위한 다자간 메커니즘 (Global Multilateral Benefit Sharing Mechanism)

• 접근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월경성(transboundary) 자원 등 이익 공유 실현을 위한
다자간 메커니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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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의정서 특징

1.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 간접적 의무 규정 다수

• ‘endeavour’, ‘encourage’, ‘consider’ , ‘promote’ 등
• (예) 제10조(Global Multilateral Benefit Sharing Mechanism, GMBSM)

- Parties shall consider the need for and modalities of a GMBSM…

 조문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표현 다수

• ‘as appropriate’, ‘where applicable’, ‘as far as possible’, ‘if available’ 등
• (예) 제15조제3항 (compliance)

- Parties shall, as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cooperation in cases of alleged
violation of domestic assess and benefit 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16

 나고야의정서 특징

1.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 유전자원 제공국 vs 이용국 간의 균형

 발전 가능성

• (예)  Each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

 애매모호성(Masterpiece of ambiguity)

• 지리적 적용 범위 : 국가관할권이원지역(남극, 深海 등) 의 유전자원 등

• 물적 적용 범위 : 파생물(derivative) 포함 여부 등

• 시적 적용 범위 : 의정서 발효 이전 접근된 유전자원에 대한 PIC, 이익 공유 소급적용 여부 등

• 타 협약과의 관계 : ITPGRFA(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WIPO(세계 지식재산권기구), WTO TRIPS(지적재산권 협정) 등

• 절차 준수 점검 범위 : 유전자원의 후속적 응용 및 상업화 포함 여부 등

 당사국에 재량권 부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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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및 이익 공유 구조

자원 제공국

• 유전자원의 원산국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 CBD 규정에 맞게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

• 접근, 이익 공유 절차 정보 제공

국가연락기관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접근 허가 부여
• 요건 충족 증서 발급

국가책임기관

• 제공자
• 토착지역공동체

자원 이용국

• 접근, 이익 공유 및 의무 준수에 대한 조치 이행

• 유전자원 출처, 이용 정보 등 수집·접수

• 이용자의 관련 정보 요구와 불이행 관련 조치

• 자원 제공국 등의 정보 제공

• 효과적 유전자원의 이용 · 관련 정보의 수집

국가점검기관

• 이용자
(기업, 대학, 개인 등)

CBD 사무국

- ABS-Clearing House

② 접근 승인

① 접근 절차 문의

②’ 상호합의조건 체결

③ 접근 승인 정보 통보

1.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18

• 국가연락기관(NFP), 국가책임기관(CNA) 지정

주요 기관

• 의정서 발효일 전까지 사무국에 통보

당사국 필요 조치

• 이용 목적으로 유전자원 접근 시 제공국의
사전접근승인(PIC)* 필요
* Prior Informed Consents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 사전통보승인(PIC) 요구를 위한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 정책적 조치 마련

당사국 필요 조치

• 당사국은 관할지역내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PIC 및 MAT 관련 제공국의 규제요건을 준수
했는지 체크 필요

이익 공유 및 상호합의조건(MAT) *

• 1개 이상 점검기관(check point) 지정·통보

• 제공국 법 또는 규제 준수 여부 체크를 위한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정책적 조치 마련

당사국 필요 조치

•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MAT에 따라
제공국과 공평·공정하게 공유

* Mutually Agreed Terms

• 이익 공유를 위한 적절한 입법적 · 행정적
· 정책적 조치 마련

• MAT를 위한 모델계약조항 제정·갱신·장려

당사국 필요 조치

의무 준수 여부 체크

1.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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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 현행 국내 이행 현황

당사국 필요 조치 국내 이행 상황

국가연락기관 지정

국가책임기관 / 점검기관 지정

환경부, 외교부로 사무국에 통보

아직지정되어있지않음

국내 유전자원 접근 승인

• 국내 생물자원(’15년 현재, 약 41,788종) 중 일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96종)

- ‘농수산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95종)

- ‘해양생명연구자원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모든 해양생명자원)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시 이익 공유
• 이익 공유와 관련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 (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 농수산생명연구자원법(국가책무), 해양생명연구자원법(기본이념) 등에 일부 포함

의무 준수 점검 체계 아직마련되어있지않음

나고야 의정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총괄법 제정 필요

2. 주요 선진국의 이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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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준 현황

2. 주요 선진국의 이행상황

*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멕시코, 페루, 노르웨이, 헝가리, 덴마크, 스페인, 스위스 등

91 59 2

22

 EU 

2. 주요 선진국의 이행상황

 이행 상황

• ‘14.4.16.  EU 의회 이행규정 채택 (Regulation (EU) NO 511/2014)

• ‘14.5.16.  의정서 승인(Approval)

• EU 회원국 28개국 中 헝가리, 스페인, 덴마크 등 3개국 비준

 이행 규정
• Regulation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 이행 법률 특징

• 바이오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

• 이용자 조치만 포함

• 일원화된 제공국 조치는 포함하지 않음. 회원국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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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 주요 선진국의 이행상황

 총괄 : 3장(chapter) 17조(article)

• Chapter I. Subject Matter, Scope and Definitions

• Chapter II. User Compliance
- Article 4. Obligations of Users
- Article 5. Register of Collections
- Article 6. Competent authorities and focal point
- Article 7. Monitoring user compliance
- Article 8. Best Practice
- Article 9. Checks on user compliance
- Article 10. Records of checks
- Article 11. Penalties 

• Chapter III. Final Provisions 

24

 EU 

2. 주요 선진국의 이행상황

 적용 범위

• 의정서 발효 이후 접근되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GRTK)

- This Regulation applies GRTK that are access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agoya Protocol for the Union

• 국가 주권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에 한정
- This Regulation applies to GR over which States exercises sovereign rights

• 의정서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규정이 적용되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 This Regulation applies GRTK to which access and benefit 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f a Party of the Nagoya Protocol are applicable

• 접근 및 이익 공유 대상에 파생물(derivatives) 에 대한 언급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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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 주요 선진국의 이행상황

 이용자 의무 (Obligation of users)

• 적절주의의무(Due diligence)

-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이 제공국의 ABS 규정에 따라

접근되었고, 해당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에 근거하여 이익이 공유되었음을 확인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Users shall exercise due diligence to ascertain that GRTK which they utilize have been accessed  in accordance 
access and benefit 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and that benefits are fairly and equitably 
shared upon mutually agreed terms,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 이를 위해 이용자는 아래 정보를 탐색(Seek), 보관(Keep), 전달(Transfer)할 의무

-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인증서(internationally-recognised certificate of compliance),
상호합의조건의 내용에 관한 정보(information on the content of the MAT)

- (인증서 입수가 곤란한 경우) GRTK 접근 시기(date), 장소(place), GRTK의 내역(description),
GRTK 출처(source) 와 후속 이용자(subsequent user), 후속 이용 및 상업화에 대한 권리·의무
등 ABS 관련 권리·의무 존재 여부, 접근 승인, 상호합의 조건 등

26

 EU 

2. 주요 선진국의 이행상황

 이용자 의무 (Obligation of users)

• 정보 부족 또는 합법성에 대한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의무

- 접근 허가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을 취득, 상호합의조건 체결, 이용 중단

• ABS  관련 정보의 보관

- 유전자원 이용(utilisation) 기간 종료 후 20년간 관련 정보 보관 의무

 이용자의 의무 준수 감시(Monitoring user compliance)

• GRTK 이용 관련 연구 지원을 받는 경우 적절 주의 의무를 준수했음을 신고

• 이용자는 GRTK 의 이용을 통하여 개발되는 제품의 최종개발단계(at the stage of final
development) 에서 이용자 의무 준수했음을 관할 당국에 신고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이행준수 인증서 관련 정보 제출
- GRTK 접근 시기(date), 장소(place), GRTK의 내역(description),  GRTK 출처(source) 와 후속

이용자(subsequent user), 후속 이용 및 상업화에 대한 권리·의무 등 ABS 관련 권리·의무 존재
여부, 접근 승인, 상호합의 조건 등의 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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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2. 주요 선진국의 이행상황

 이행상황

• ‘14.5.1. 의정서 승인(Approval)

• 의정서 이행 법률 초안 마련, EU Regulation을 반영하여 수정 전망

- Bill on Sharing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 기존 의정서 이행 관련 법률

• 특허 및 보충적인 보호 증명에 관한 명령 제93호 (’09.1.29 시행)

- Order No.93 on Patents and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 의정서에 따른 점검기관과 관련

• 생물자원의 상업 및 연구관련 이용에 관한 그린란드법(‘06.12.1. 시행)   

- Greenland Home Rule Parliament Act No.20 of November 20th 2006 on      
Commercial and Reserch-Related Use of Biological Resources

28

 일본

2. 주요 선진국의 이행상황

 이행 상황

• ‘11.5.11. 서명(Signature), 의정서 미비준

• ‘12.9~’14.3. ‘의정서관련 국내조치의 방향 검토회’ 운영

• ’15년 내 의정서 비준 및 이행체계 구축 목표(국가 전략, ‘12)

 검토회 보고서에 따른 이행 기본 방향

• 유전자원 등의 적정한 이용의 촉진에 기여

• 기존 학술연구, 산업활동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 명확성 · 간소성 및 실제성

• 이용자 간 유전자원 유통의 배려

• 정부 차원의 인식제고 및 지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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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 주요 선진국의 이행상황

 이행 상황

• CBD 당사국, 의정서 미서명

• ‘특허법’ (‘09.10.1. 시행) 및 ‘특허법 실시세칙’(’10.2.1. 시행)에 유전자원 관리 포함

• 의정서 이행을 위해 별도 규정 제정 중인 것으로 파악

•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14.10.30)

 ‘특허법’ 상 유전자원 관리

• 불법으로 취득한 유전자원을 이용한 경우, 특허권 수여하지 않음

- (법 제5조제2항)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취득하거나 이용하고, 그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된 발명창조에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 (법 제26조제5항)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된 발명창조의 경우 유전자원의 직접 출처와 원시출처를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진술하여야 한다. 

3.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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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안) 주요내용

추진 경과

 ’11.11. 나고야의정서 범정부대책 수립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의정서 발효에 대비

• 제정 시기는 후속협상 및 EU 등 유사한 입장 국가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

 ‘13.7.~’14.8 . 관계부처 협의 추진

 ‘14.10.23. 국회 제출

 ‘13.12.19.~’14.1 .28. 입법예고

 ’14.9.~10.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32

3. 법률(안) 주요내용

총칙
국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해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의무 준수
보칙 벌칙

• 목적

• 정의

• 기본원칙

• 타법과 관계

• 지원시책마련

• 국가책임기관 등

• 접근 신고

• 발생 이익 공유

• 사전접근 및

이용 금지

• 특별고려사항

• 국가점검기관

• 절차 준수 이행

• 절차 준수 신고

• 절차 준수 권고

• 정보관리센터

• 정보 보호

• 국고보조

• 재원확보

• 수수료

• 권한 위임 위탁

• 벌칙

• 과태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총 괄 : 제5장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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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안) 주요내용

 목적(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생물다양성의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

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

34

3. 법률(안) 주요내용

 (시간적) 의정서 발효 후 접근된 유전자원에 한정

 (지리적) 남극 등 국가관할이원지역의 유전자원 제외

 (물적) 인간 유전자원 제외,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별도 법률로 규정

 (기타) ITPGFRA* 등 다른 국제조약에 따라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외
*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간의 유전자원등의 경우

2.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以遠地域)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의 경우

3.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등의 경우

4. 다른 국제조약에 따라 접근 및 이용과 이익 공유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의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을 발생시키는 병원체의 경우

6.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된 유전자원등의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적용범위(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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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 법률(안) 주요내용

 국가연락기관·책임기관 ·점검기관의 지정(제8조, 제12조)

 (국가연락기관) 환경부, 외교부
 (국가책임기관) 미래부,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필요시 국가책임기관 간 협의회를 통해 주요 사항 논의
 (국가점검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8조(국가책임기관) ① 의정서 제13조제2항에따른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한다)과 그 소관분야는다음각 호
와 같다.
1. 미래창조과학부: 「생명연구자원의확보ㆍ관리및 활용에관한 법률」에 따른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ㆍ관리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야생생물분야 생물자원및 「생물다양성보전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
른 소관생물자원
4. 해양수산부: 「해양생명자원의확보ㆍ관리및이용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해양생명자원및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ㆍ관리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수산생명자원
5. 그 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앙행정기관과그 소관분야
② 국가책임기관의장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의정서를이행하는데에 필요한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가책임기관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논의하기 위하여협의회를구성ㆍ운영할수 있다. 
1. 국내유전자원등의소관 국가책임기관이불명확한경우 그 소관의조정에관한 사항
2. 제10조에따른 접근신고에 대한예외에 관한사항
3. 제11조에따른 이익공유를 위한지원 등에관한 사항
4. 제12조에따른 접근및 이용 금지에관한 사항

제13조(국가점검기관) ① 의정서제17조에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한다)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앙행정
기관의장으로 한다.
② 국가점검기관의장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의정서를이행하는데에 필요한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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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안) 주요내용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제9조)

 이용을 목적으로 국내 유전자원 및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하려는 외국인은 책임기관에 신고

 단, 기존 법률에 따른 승인, 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 법에 따른 신고한 것으로 의제 처리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국내유전자원등의이용을목적으로접근하려는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및 국
제기구와그 밖에 이에준하는 자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이하 “외국인등”이라한다)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국가책
임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도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신고를 한 것으로본다.
1.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따른승인을 받았거나같은법 제13조제1항에따른 신고를한 경우
2.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ㆍ관리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따른허가를 받았거나같은 법제18조제1항에따른승인을

받은 경우
3. 「해양생명자원의확보ㆍ관리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따른 허가를받았거나같은 법 제22조제1항에따른 승인을

받은경우
4. 그 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③ 제1항에따라신고한 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 변경하려는경우에는국가책임기관의장에게변경신고를하여야 한다.
④ 국내유전자원등의이용을 목적으로접근하려는내국인은그 유전자원등의제공국(유전자원등의원산지 국가로서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유전자원등을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적법하게취득하여제공하는국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임을확인
받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장에게제1항및 제3항에따른 신고를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제9조제1항또는 제3항에따른 신고또는 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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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안) 주요내용

절차 준수 규정(제14조~제16조)

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는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절차 준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 시점에 점검기관에 신고

- 단, 접근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제공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점검기관은 필요 시 조사 실시 및 준수하도록 권고

제14조(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① 해외유전자원등에접근하여국내에서이를 이용하려

는 자는제공국에서정한 절차에따라야 한다. 

② 해외유전자원등을이용하여발생한 이익은공정하고공평하게공유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5조(절차 준수의 신고) ① 해외유전자원등에접근하여국내에서이를 이용하려는자는제14조제1항에따른절차를 준

수했음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국가점검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따른신고는 의정서의당사국으로서유전자원등에대한 접근및 이용을 위한절차를 마련한제공국의유전자원등

에 접근하여국내에서이를 이용하는경우에한정한다. 

제16조(절차 준수의 권고 등) ① 국가점검기관의장은 다음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해외 유전자원등을국내

에서 이용하는자가제14조제1항에따른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조사할수 있다.

1. 제공국으로부터제14조제1항에따른 절차 위반에대한 이의제기가 있는경우

2. 제3자로부터제14조제1항에따른 절차위반에 대한정보 제공이있는 경우

3. 그 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② 국가점검기관의장은 제1항에따른조사 결과 필요한경우에는제14조제1항에따른 절차를준수할 것을권고할 수있다.

③ 해외유전자원등을국내에서이용하는자는 제1항에따른조사에 협조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따른조사 내용 및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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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안) 주요내용

시행일(부칙 제1조)

 (시행일) 나고야 의정서가 국내에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

단, 이해관계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접근 신고(제9조), 이익 공유(제10조), 절차 준수 관련

(제15조~제16조)는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1조(시행일) 이 법은의정서가우리나라에효력을발생하는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제11조까

지, 제15조, 제16조, 제21조및 제27조의규정은의정서가우리나라에효력을발생하는날부터 2년이경과

한 날부터시행한다.

적용례 (부칙 제2조)

 접근 규정(제9조~제11조) 및 절차 준수 규정(제15조, 제16조)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유전

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부터 적용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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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안) 주요내용

향후 일정

 국회 상정 및 심의

• ‘14.10.23, 국회 제출,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접수 상태

• ’15년 내, 국회 심의 완료 및 공포 목표

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마련

• 하위 법령안 마련 (’15.상반기) 

• 제정 절차 추진(’15.하반기)

 나고야의정서 국내 비준 추진

• 비준절차 개시 요청 (환경부→외교부) →  법제처 심사(국회동의필요여부)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동의 (필요시) → 비준서 기탁

감사합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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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부연구위원

나고야의정서 업계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 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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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주요내용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 철강재, 건설자재, 공법 분야의 낙후 설비 및 기업 구조조정

- 자동차, 가전에 대한 혁신 역량 강화 등

1세대 정보기술
네트워크 설비, 3망(전신, 컴퓨터, TV 네트워크) 융합, 고성능집적회로, 첨단 소

프트웨어 개발 등

바이오
바이오 농업, 바이오 제조업, 바이오 헬스케어, 광역 단위의 대형 제약사 육성

등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지열, 풍력, 원자력, 해양에너지, 바이오 소재, 핵융합 에너지의 발명

및 응용 등

신에너지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혼합동력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에너지 동력 자동차, 태양

에너지 동력 자동차 등

첨단장비 제조
궤도 교통설비, 해상유전 엔지니어링, 석탄화공, 전자직접회로, 핵발전, 첨단 선

반․공작 및 절삭기계 개발 확대 등

신소재 나노소재 중심의 신소재 및 고성능 복합소재 응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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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오선영 교수

나고야의정서 업계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 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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